

공중보건부 공고
화장품 판매를 위한 제조업체, 판매를 위한 수입업체 또는 위탁 제조업체가 
검사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정보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불기 2560년(서기2017년)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 제5조 1항 및 제6조(8)에 따른 권한에 따라,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보건부 장관은 화장품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판매를 위한 제조업체, 판매를 위한 수입업체 또는 위탁 제조업체로부터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는 기준, 방법 및 조건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제1조 화장품 판매를 위한 제조업체, 판매를 위한 수입업체 또는 위탁 제조업체는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고 검사를 위해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bookmark: _GoBack]제2조 검사를 위한 화장품 정보는 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문서 또는 전자 문서 형태로 저장할 수 있으며 제조 시설 또는 수입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제3조 화장품의 판매를 위한 제조업체, 판매를 위한 수입업체 또는 판매를 위한 위탁 제조업체는 검사를 위해 공무원에게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문서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 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시중 판매가 중단된 화장품의 경우, 해당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5조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본 공고의 부록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제6조 본 공고는 정부 공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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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를 위한 제조업체, 판매를 위한 수입업체 또는 위탁 제조업체가 
검사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정보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조건에 관한
불기 2560년(서기2017년) 공중보건부 공고에 대한 부록

		
화장품 정보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3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1. 화장품 개요
1.1 일반 정보
1.1.1 화장품 신고 접수증 사본
1.1.2 제조의 경우, 화장품 소유권을 확인하는 증빙, 또는 위탁 계약서 등과 같은 기타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한다.
1.1.3 수입의 경우, 화장품 소유권을 확인하는 증빙 또는 다음과 같은 기타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한다.
- 화장품 소유자 또는 화장품 제조업체의 위임장((letter of authorization from trademarks owner or manufacturer))
- 해외의 화장품 제조업체 또는 소유자가 발급한 섹션 1.2에 따른 화장품 제형에 관한 문서
1.2 화장품 성분 제형
1.2.1 화장품 명칭(상표 명칭 및 화장품 명칭)
1.2.2 원료 명칭은 화장품 성분국제명명법(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 INCI)에 따라 규정해야 한다. 다만, 색상으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의 경우 색상 지수 번호(Color Index Number: CI No.)를 규정해야 하며, 자연에서 얻은 원료의 경우에는 과학적 이름과 사용된 부분 및 사용된 원료의 형태를 규정해야 한다.
1.2.3 성분으로 사용되는 원료의 기능 (purpose of use)
1.2.4 모든 원료의 사용량(concentration, %w/w로 표시한다)
1.3 화장품 라벨
1.3.1 포장 라벨: 태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표시한 태국 라벨이 있어야 한다.
1.3.2 화장품의 일부인 삽입 물 및/또는 사용 설명서(있는 경우)
1.4 생산에 관한 정보
1.4.1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 공정 및 생산 배치(batch) 결정시스템을 표시해야 한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생산 공정 및 방법, 제조업체의 생산 배치(batch) 결정시스템을 확인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은 수입업체에 생산 세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화장품 소유자는 이러한 정보를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5 공중보건부가 공고한 바에 따라,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요약 보고서(있는 경우)
1.6 원료, 성분 또는 화장품 시험을 기준으로 한 화장품에 관한 주장의 일관성 평가
파트 2. 원료에 관한 정보
2.1 화장품 제조업체 및 위탁 제조업체는 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성분의 특성에 대한 세부 정보를 준비해야 하며, 여기에는 각 원료, 성분 및 물에 대한 사양을 포함해야 한다.
2.2 모든 원료에 대한 안전 데이터 시트 (Safety Data Sheet: SDS)
파트 3. 완제 화장품에 대한 정보
3.1 마스터 제형 (master formula)
3.2 완제 화장품 사양 (product specification)
3.3 제품 시험 방법 (product testing method)






